
「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알림」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4855, ‘16.5.3)에

의거 다음과 같이 회의수당지급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내용 (※세부내용 [붙임1] 참조)

가.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 규정 정비 및 지급기준금액 상향조정

나. 강사료 및 원고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지급기준을 준용

2. 시 행 일 : 2016. 6. 15

붙임 : 1. 회의수당지급기준 개정내용 및 신․구 조문 대비표 1부

2. 회의수당지급기준 개정 후 전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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